
도수치료

[질문]

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재 관련기준은 무엇인가요?

[답변]

- 카이로프랙틱, 정골의학,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

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,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,

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

 
 가.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

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

 나. 위 “가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,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

수 있되,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함.

[관련 근거]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98호, 2024.2.21.)

  - 제5조 제2항 제3호

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준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87호, 2023.1.1.)

  - [별표2] 제10절 재활치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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